
2011년도 감사 소 세입세출 산안

검 토 보 고

Ⅰ.개 요

1.세입 산안

▣ 2011년도 감사 소 세입 산은 없음.

2.세출 산안

▣ 감사 소 2011년 세출 산은 15억 1천 9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 산 14억 3천 3백만원 비 6.0% 증액된

수 임.

(단  : 천원)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0년 비
증 감 증감율

당 최종

총 계 1,433,200 1,433,200 1,519,123 85,923 6.0%

행
정

리

소 계 1,433,200 1,433,200 1,519,123 85,923 6.0%

인 건 비 279,012 279,012 172,494 △106,518△38.2%

기본경비 346,712 346,712 503,206 156,494 45.1%

사 업 비 807,476 807,476 843,423 35,947 4.5%

반환 기타

교 부



○ 2011년도 정책․단 ․세부사업별 2010년도 당 최종 산 비표

(단 :백만원)

사 업 명
2010 산

2011 예산
당 산 비

당 최종 증 감 비율(%)

합 계 1,433 1,433 1,519 86 6.0

사업 산 807 807 843 36 4.5

자율 인
공직기강확립유도

16 16 28 12 75.0

투명성제고를 한
감사시스템 내실화

48 48 108 60 125.8

도시시설물
안 검 강화

(7) (7) 5 5 -

청렴지수조사 감
사활동 지원

247 247 187 △60 △24.1

청렴시책
평가․시상

59 59 51 △8 △13.6

부조리신고 보상
클린신고 표창

114 114 74 △40 △35.0

행동강령 숙지
수 유도

38 38 28 △10 △26.3

기강감찰운 59 59 99 40 67.2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72 72 87 15 19.8

고충민원처리체계
강화

24 24 59 35 144.6

민원조정․ 재제도
운

30 30 25 △5 △16.0

시민불편살피미
운 의 평가․시상

40 40 33 △7 △18.2

시민감사옴부즈만
운

59 59 58 △1 △2.0

일반 산 626 626 676 50 8.0

인건비 279 279 172 △107 △38.2

기본경비 347 347 503 156 45.1



Ⅱ.검토의견

가.자율 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 효과 인 공직기강확립 업무 추진을 통한 조직 부패방지 안정된 공직사회

구 을 목 으로 한 사업으로서 2천 8백만원의 산을 편성하 음.

▶ 사업개요

① 공직기강 확립 워크 개최

-개최일정 :매년 5월

-참석 상 :139개 기 공직기강 담당직원 150여명

-주요내용

∙ 공직기강확립 방안 발표 토론,공무원행동강령 강의

∙ 공직기강확립 추진실 평가계획 설명,기타 자유토론 격려 간담회 등

②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 평가․시상

-평가개요

∙ 평가일정 :매년 11월 순

∙ 평가 상 :139개 기

∙ 평가범 : 년 11월부터 년 10월까지의 추진실

∙ 평가항목 :기본항목 100 (3개 분야 10개 항목,항목당 10 만 )

▷ 기본 평가항목 :공직기강 확립 책 수립 추진 의지,공직기강확립실 ,

제도 행태 개선노력

▷ 가 감 항목(±10 이내)

․ 기 별 공직기강 수범사례 행 부조리 제도개선 사례

․ 품수수 횡령․유용 지 사례 등

-평가결과 발표 시상 :매년 12월

○ 공직기강 확립 워크 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방안 발표와 공무원행동강령 강의

평가계획 설명 등을 통해 공직기강 담당직원들의 직무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에서 그 취지는 인정된다 하겠음.



○ 2010년 5월 워크 과 같이 서울여성 라자와 같은 장소를 임 할 경우

임차료를 부담해야 하는바,그보다는 서울시인재개발원내 창의 국제회의장

는 배움 강당 등의 시설을 극 활용하는 등 산 감방안에 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 공직기강 포상 산이 6백만원 편성된 바,11월 는 12월의 ‘공직기강

확립추진실 평가시상’을통해최우수기 1곳,우수기 3곳,유공직원10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유사한 포상 제도를 보면,‘하정청백리 시상’(근거: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운 에 한 조례, 산9백만원),클린신고포상 (근거:서울특별시공무원행동

강령1), 산 14,400천원),공직기강 우수기 포상 (시장방침,6백만원),청렴지수

조사 감사활동 지원 사업 ‘우수기 포상 ’(시장방침,7백만원),청렴시책

평가․시상 사업 ‘우수투자 출연기 시상 포상 ’(시장방침,6백만원),시민불편

살피미 운 사업 ‘우수 국(부서)시상 포상 ’(시장방침,6백만원)등이 편성되어

있는 바,그 취지와 목 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각종 포상 제도에 한

평가를 통한 통폐합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참고자료참조)

나.도시시설물 안 검 강화

○ 도시시설물의 안 리 책 유지 리 실태를 장 심의 검을 통해

재난 안 사고를 방하기 한사업으로서5백3십만원의 산을편성하 음.

▶사업개요

① 도시재난 취약시설 특별 리 체계 확립

․ 특별 리 상시설물(75개소)의 매뉴얼 개선 시설물 검

② 도로시설물, 형공사장,다 이용시설 등 련법규 시설물의

안 리실태 검

1)「부패방지 국민권익 원회의 설치와 운 에 한 법률」 「공무원행동강령( 통령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규칙임.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와 폭설로 상당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화문 침수사고와 같이 그 원인조차 악하지 못하는 것은

큰문제’라는지 이있었는바,도시시설물의안 검에 한 심과그필요성이

증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과거와 같은 통상 ․ 례 범 내의 안

검이 아닌 실질 검이 될 수 있도록 치 한 계획과 함께 실소요 산 반

등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소요 산
(단 :천원)

구 분 2011
산(안)

2010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5,300 (6,700)△1,400

문가자문비

장구구입
5,300 (6,700)△1,400

∘안 검 문가자문 3,200

-100,000원×4명×8회=3,200

∘안 검피복 장구류구입2,100

-크랙측정기,손 등 등

다.부조리 신고 보상 클린신고 표창

○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 을 지 하여 시민참여를 극

유도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부조리 근 을 방하기 한 사업으로서 일반

보상 으로 년 비 40% 감소된 6천만원의 산을 편성하고 있음.

○집행부는「부조리신고보상 지 에 한조례」를개정(’09.5.28)하여보상 의

지 상한액을 20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계획

하고있으나,부조리보상 산불용률이매년상당한수 을보이고있음.

▶부조리신고보상 불용률 황

세부사업명 산과목 2007회계연도 2008회계연도 2009회계연도

부조리신고보상 기타보상 54.0% 52.2% 34.27%

※(2008년~2009년)부조리신고보상 지 내역은참고자료③참조



○ 시민의 부조리 신고 수 과정의 구조 문제 효과 인 홍보계획 등을

면 히 검토하여 시민의 공무원 부조리에 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면 한사업계획과 산편성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됨.

라.청렴지수 조사 감사활동 지원

○청렴수 을평가하고부패유발요인을진단하여개선함으로써시정청렴도제고를

한사업으로1억8천7백만원의 산을편성하고있음.

○사업세부내역 에국제투명성 원회부담 1백2십만원이계상된바,2000년

부터국제부담 ($1,000)을 기부하고있음.

※ 국제투명성 원회는 1993년 설립된 비 리 민간단체로 본부 사무실은 베를린에 소재

하고 있으며, 재 80여개국에 국가별 지부를 설립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기구․재단․

기업의기부 으로운 되고있는바,

1995년부터매년세계각국의부패정도에 해조사하여국가별부패지수를발표함으로써

부패문제에 한 세계의 심을집 시키고투명성을높이는시책을발굴하여 세계에

채택하도록권장하고있음.

- 한민국 TI지수(2006년 42 ,2007년 43 ,2008년 40 ,2009년 39 )

※집행부는국제투명성기구의국제 인반부패노력에동참하고자2000년부터국제부담

(매년 ＄1,000)을 기부하고 있으나,특별한 약이나 정을 체결하며 부담 을 기부

하는 것은 아니며 1999년 감사담당 직원(23명)의 자발 인 모 기부($333)에서

연유되었다고함.

○ 국제투명성 원회에 한 부담 기부에 따라 우리시에 어떤 효과나 향이

있는지에 한별도의검토나평가없이 례 으로집행된측면이있어왔으며,

재는서울시의청렴도향상을 한각종제도와시책을추진하고있는만큼

기부 납부에 한재검토가요망된다고하겠음.



마.시민불편개선단장 업무추진비

○지난행정사무감사에서감사 실은시민생활 장의애로사항을발굴․해소하는

기능을강화하기 해시민불편개선단을신설하겠다는방침을발표한바있음.

○시민불편개선단 신설계획에따라업무추진비가편성되었는 바,그 편성내역을

보면 ‘고충민원처리체계강화사업’의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5백만원 에서

4백만원,‘시민불편살피미운 의평가․시상사업’의시책추진업무추진비4백

만원 액을포함하여총8백만원의 산이계상되었음.

○그러나행정사무감사에서‘시민불편개선단의설치법 근거가없다.’는지 이

있었는바,이로 인해 시민불편개선단에 한 산배정에 해 법 논란의

소지가있을수있는바,이에 한심도깊은검토가요망된다고하겠음.

바.‘외국어 시장에게 바란다’운 비

○ 서울시 외국어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코 를 운 함에 따라 발생하는

번역비를충당하기 한사업으로1천만원의 산이편성되었음.

○ ‘외국어 시장에게 바란다’사업은 2008년부터 마 담당 에서 운

집행하고 있으나,‘외국인의 수내용 번역과 내용 분석 처리부서 지정’의

업부를 감사 실(민원조사담당 )로 이 한 것으로서 ‘외국어 홈페이지’운

부서는마 담당 실임.

▶ 처리과정

국

 등록
➜

 내용 역

( 국어→국문)
➜

내용   

처리  지
➜

   

처리담당  지

<민원 사담당관> <민원 사담당관> <각 실국 관리 >

실․국

국문답변 
➜

시장실 비 관

검토․
➜

답변내용 역

(국문→ 국어)
➜

 답변내용 감
(  동 송)

<처리 > <시장실> <민원 사담당관> <국 협력담당관>



▶처리실 산집행 황
(단 :건,천원)

연도 산액
번 역 건 수

집행액 집행잔액
계 어 국어 일어 불어

2010.
10월말

13,060 193 171 18 3 1 6,091 6,969

※2008~2009년은마 담당 에서운 집행

○ 2008년도에는 외국어홈페이지 운 업체가 번역업체인 ｢헤럴드미디어｣로서

별도의외국어｢시장에게바란다｣번역비를지출하지않고계약기간인2009년

1월까지마 담당 홈페이지운 비에포함시켜진행하 지만,

○2009년도외국어홈페이지운 업체는번역과무 한업체가선정된바,번역은

별도의번역업체를이용하고있어외국어｢시장에게바란다｣메일번역료가지출됨.

○외국어홈페이지 운 에 따른운 업체 선정등은 마 담당 실소 인바,

앞으로는번역업무도수행할수있는운 업체를선정할수있도록업무 조가

요망된다고하겠으며,국제 력과등서울시에근무하는외국어 문직의활용

등을 통한 산 감노력과 함께 ‘120다산콜센터의 외국어 상담코 ’와의

복성을 감안한 산 조정이필요하다고 하겠음.

※ ‘120다산콜센터’에 외국어 상담코 를 마련하여20명의 담당직원이 배치되어,하루 평균

192건의 업무처리 실 을 보이고있는 바,‘외국어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수된 부분

의민원이서울시소개,안내책자문의,인터뷰요청등단순민원사항들이므로‘120다산

콜센터의 외국어 상담코 ’와의 업무비교 분석을 통해 복성 사업인지에 한 면 한

검토가요망된다고하겠음.



사.업무추진비 편성내역 구체화 필요

○2011년도감사 실 산안 업무추진비는1억7천1백만원이편성되었음.

▶2011년도업무추진비 산편성내역
(단 :천원)

구분 업무추진비 편성된 사업 2011년 산안

․자율 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투명성 제고를 한 감사시스템 내실화

․청렴지수 조사 감사활동 지원

․행동강령 숙지 수 유도

․기강감찰 운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민원 조정․ 재」 제도 운

․시민불편 살피미 운 의 평가․시상

․시민감사옴 즈만 운

15,000

15,000

35,000

17,000

15,000

8,000

15,000

7,200

4,000

39,800

합 계 171,000

○업무추진비의 산편성 집행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한다면‘각감사 실내

업무추진비에 한 사업 분야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산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임.

○ 감사 실이 업무추진비의 분야별 사용목 을 특정하는 등의 집행계획을 마련

하지 아니한 채,업무추진비 1억 7천만원을 지나치게 포 으로 계상하고

있다고사료됨.

※일례로행정사무감사에서‘시민불편개선단’신설계획이법 근거가없다는지 이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시민불편개선단의 업무추진비가 각 사업별로 나 어서 편성되었으나,

산서상명확히나타나지않으므로이에 한추가 인심사가어렵다고할것임.

○그 결과 산안 심사를 통한 사 통제와 향후 결산 심사를 한 사후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 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

계획을특정하고세분하여명시함으로써 산을투명하게편성하도록해야할

것으로사료됨.



아.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공직자의부정한재산증식을방지하여시민에 한 사자로서의공직자윤리

확립을 한사업으로서8천7백6십만원의 산이편성되었음.

▶사업개요

① 사업 상 :재산등록 상자 5,032여명

② 사업내용

-공직자윤리 원회 구성운 :9명( 원장1,부 원장1, 원7)

-재산등록(변동)을 유도하기 한 홍보물 제작

▶소요 산
(단 :천원)

구 분 2011
산(안)

2010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86,839 72,472 14,367

사무 리비 63,839 64,472 △633

∘공직자윤리 원회 참석수당
5,670

∘재산등록 신고서식,회의자료 등
6,480
∘ 융거래 정보제공 우송료
38,639

∘ 원 심사활동비 13,050
시책추진업

무 추 진 비
8,000 8,000 ∘공직자재산조사활동 8,000

민간인국외

여 비
15,000 15,000

∘공직자윤리 원 해외연수 세
미나 15,000

▶비정상신고자 발 조치내역
('10.11월말기 ,단 :명)

년도
체

심사자
정상
신고자

비정상신고자

소계 경고
시정조치보완명령정정조치실무종결

2010년도 5,506 5,149 357 43 155 100 59

2009년도 5,393 4,885 508 46 136 75 251

2008년도 6,188 5,651 537 34 356 - 147



○세부사업내역을보면,공직자윤리 원회 원의해외연수 세미나를 하여

1천5백만원의 산이계상되어있음.

○ 해외연수 로그램은 국가청렴도가 높은 선진국들의 우수한 청렴시책을 벤치

마킹하여 재산등록제도의 개선 우리 시의 청렴도 수 을 높이는 데 그

목 이 있으며,연수는 1회에 2~3명씩 원별 임기 1회 연수를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나,해외연수 로그램 상이 공직자윤리 원회 원 원이

아닌 2～3명에 제한하고 있는 바, 원 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사업의취지와형평성등이고려되어야한다는일부의견이있음.

※2008년과2010년에는세계 융 기극복차원 산 감을 하여해외연수미실시

○집행부는연수 상국가는국제투명성기구에서발표한청렴도가높은국가라고

하고밝혔으나,2009년도해외연수집행내역을보면다음과같음.

▶해외연수집행내역

구 분 2009

연수기간 8.30~ 9.06
(6박8일)

방문국․기
( )는 반부패지수순

◦ 루마니아 (70) -청렴 원회

◦ 헝가리 (47) -투명성기구

◦ 오스트리아 (12)-연방국제문제사무국

연수인원 3명

지출액 19,996천원

○그러나 상방문국이사업취지에맞게 (국제투명성기구가선정한)청렴도가높은

국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바,그 사업집행에 있어서 보다

치 한계획이요망된다고하겠음.



사업  취지 상 점(특징)
포상 숫  
및 상금

공직기강 우수

기 포상

(감사담당 )

∘연간 공직기강확립 추진실 에 한 우수부서 유공

직원을 포상함으로서 자율 인 공직기강확립을 유도하

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

※근거:-서울시 표창조례 제7조 제1항 제2항

-서울시 공직기강 확립 종합계획(시장방침)

연간 공직기강확립 추

진실 자체평가 결과

에 따라 포상

∘최우수

1개기 *200만원

∘우수

4개기 (각각100만원)

하정청백리상

수상자 포상

(감사담당 )

∘청렴,결백하고 헌신 사하는 청백리 공무원을 발굴 시

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자 심을 고취시키고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2011년9월 선정)

※근거:서울특별시 하정청백리상 운 에 한 조례

공모를 통해 모집 후

투명성시민 원회에서

최종 선정

∘ 상

1명*500만원

∘본상

2명(각각200만원)

청렴지수조사

감사활동

지원 련 우

수기 포상

(감사담당 )

◦시민생활과 한 련이 있는 11개분야 주요 민

업무를 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하여 근본 인 청렴시책

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청렴서울"을 구 하고자 함

-조사기간 :2011.4월~6월

-조사 상 :11개분야 24개업무

(시,자치구,투자출연기 )

-조사내용:부패경험,인식 업무처리 등에 한

투명성,책임성 등

※근거:-서울시 표창조례 제7조 제1항 제2항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 책(시장방침)

여론조사 문기 에

의뢰하여 화설문

실시

∘최우수

1개기 *300만원

∘우수상

2개기 (각각200만원)

청렴시책 평

가․시상 우수

투자 출연

기 시상 포

상 (감사담당

)

∘청렴도 최상 권 안정기반 구축 청렴정책 확산과

극 인 참여를 유도하기 해 자치구 투자출연기

을 상으로 당해연도에 추진한 청렴시책을 평가하고

있음

※근거:-서울시 표창조례 제7조 제1항 제2항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 책(시장방침)

문평가기(용역) 에

서 평가실시

∘최우수

1개기 *200만원

∘우수상

3개기 (각100만원)

∘제도개선 우수

1개기 *100만원

참고자료

①포상제도 요약 비교표



사업  취지 상 점(특징)
포상 숫  
및 상금

클린신고

포상

(조사담당 )

∘공무원 등이 본의아니게 민원인들로부터 품 등을 받

았을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자진신고한 직원에 해 표

창･격려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

※ 근거:-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클린신고 활성화계획(시장방침)

자진신고한 공무원에

해 시장표창 격

려품(문화상품권)지

년 12월 50여명에게

격려품 지 정이며 최

하5만원에서부터신고

액에따라차등지

∘'07:66명 6,460천원

∘'08:31명4,028천원

∘'09:62명11,012천원

시민불편살피

미 운 련

우수국(부서)

시상 포상

(민원조사담당 )

∘시 본청 부서 사업소의 시민불편살피미 신고 참

여율 제고를 해 연 1회 우수 부서(사업소)포상

※ 근거:-서울시 표창조례 제7조 제1항 제2항

-환경순찰견문보고운 시스템개선계획(시장방침)

본청 과 4 이상

사업소를 단 로 부서

별 1인당 평균신고건

수와 직원참여율을 합

산하여 평가

∘최우수

1개기 *200만원

∘우수

4개기 (각각100만원)



②부조리신고보상 지 기 (제10조 련)

구분 신고유형 지 기 보상 액

1

공무원등이 업무와 련하

여 품을 수수하거나 향응

을 제공받는 행

- 품･향응 수수액 - 품･향응수수액의 10배이내

2

공무원등이 직 를 이용하

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시 재

정에 손실을 끼친 행

-추징･환수액

･1억원이하 -추징･환수액의 20%

･1억원 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과 액의14%

･5억원 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과 액의10%

･20억원 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과 액의6%

･40억원 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과 액의4%

3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

-구조 이고 근본 인 부조리 등

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 으로 기여한 경우

-2억원 이내

-다수의 공무원 는 민원인

이 련된 부조리 등을 신

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5천만원 이내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

렴도향상에 기여한 경우
-2백만원 이내



연번 신 고 내 용 지 액 성 명 비고

1 ○○구의회 의정비 불법인상 신고 10,000 홍○○

2 노 상 단속공무원의 품수수 신고 6,000 박○○

3 공장이 지 공동주택 건립 차 반 신고 5,000 서○○

4 개인택시 양도양수 번호 회수비리 신고 3,000 김○○

5 마곡,문정 연계개발 용역 부 정 신고 1,000 이○○

6 하이서울페스티벌 용역비 지 지연 신고 1,000 이○○

7 시립 정보기술 부실공사 신고 1,000 이○○

8 공무원의 인터넷 불법과외 신고 1,000 김○○

9 동직원 사무실에서 고스톱 게임 신고 300 한○○

10 지방공사 직원 근무지 이탈 신고 300 박○○

11 지방공사 직원 겸직 지 의무 반 신고 100 조○○

계 28,700

③ 2008~2009년부조리신고보상 지 내역

가. 2008  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내역

(단 :천원)

나. 2009  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내역(상한액 2억원)
(단 :천원)

연번 신 고 내 용 지 액 성 명 비고

1 품수수 소방공무원 신고 18,940 이○○

2 품수수 소방공무원 신고 6,000 오○○

3 SH공사 도어이탈방지장치 특혜 신고 2,000 박○○외 1명

4 학습 리시스템 개인정보 유출 신고 2,000 김○○

5 재개발 사업 련 공문서 유출 신고 2,000 김 ○

6 어린이집정원 과운 직원근무태만신고 2,000 이○○

7 일용직근로자로부터 품수수 품 유지 반신고 1,000 이○○

8 고리사채업하는 직원 신고 2,000 김○○

9 용차량 사 사용 신고 1,000 이○○

10 재개발조합 이사 겸직 신고 2,000 김○○

11 차량탑승 규정 반 직원 신고 500 김○○

계 39,440


